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전영우, 곽경훈,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우경식, 이상돈, 이상석,
이유미, 이 정, 최종희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구 구포대교 수중교각 제거(변경) (공개)

2 「부산 영도 태종대」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개)

3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4 「연기 봉산동 향나무」주변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공개)

5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전

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6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사업 (공개)

7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관광농원 조성사업 (공개)

8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9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검토 (공개)

10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검
토

(공개)

【보고사항】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6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10-01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구 구포대교 수중교각 제거(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구 구포대교 수중교각 제거(변경)’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구 구포대교 수중교각 제거(변경)’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구 구포대교 수중교각 제거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북구 구포2동

ㅇ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 사항
(2017.12.28.)

금회 신청
(2018.10.12.)

비고

사업 규모
수중교각 13개, 강판파일

168개 등 잔재물

일부 수중교각(P13 ∼

P18)의 콘크리트 지장물

6개소

콘크리트 지장물로

작업이 불가한 6개소

대상

제거 공법 D.W.S. 공법 수중발파 공법 공법 변경

사업 기간 2018.3.21.∼2018.10.31. 2018.3.21.∼2019.6.30. 기한 연장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사업은 총 6번의 발파가 일당 1～2회 정도 실시될 예정이며, 발생된 수중
폐기물의 제거작업이 30～40일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음 진동 및 부유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2.)
ㅇ 본 현상변경 건은 낙동강 하상변화 등으로 노출된 수중교각의 제거를 위해

수중절단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수중발파 공법으로 하상 잔존물을 제거하고

사업 기간 또한 2019.6.30.까지 연장 신청한 건임.
ㅇ 이번 신청 건은 수중절단에서 수중발파 공법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문화재구역의 수계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하상교란, 탁도 증가 등 육수생물상의
서식처 교란, 스트레스 유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한 수중발파

이후 철거과정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준설이 불가피하여 준설선박 등의 소음과

진동 등이 예상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설명과 함께 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前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2.)
ㅇ 부산시에서 2008년 철거된 낙동강 구포교의 노출된 수중교각 및 잔재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수중 교각파일 13기, 강관파일 168개소 등 잔재물을

D.W.S.공법으로 절단하여 외부로 운반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상변경 허가된 바 있음.
ㅇ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부의 13〜18번 교각 6개에

대하여 D.W.S.공법을 수중발파 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ㅇ 첨부된 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수생태계 저감대책을 준수하고
철새 도래기간인 11〜2월 공사를 중지한다면 변경된 사업이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겨울철새 도래기간(11~2월)을 피해서 추진하되 시험발파는 관계전문가



(조류 또는 해양생태) 입회하에 실시하고 본 발파에는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실시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가결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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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산 영도 태종대」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산 영도 태종대」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7호「부산 영도 태종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5.11.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종대 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09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태종대 전망대의 조명기구 설치로 야간경관 개선(1,850㎡)

조명설치 구간 조 명 기 구 수량(개)
평균조도(LUX)

변경 전 변경 후
전망대 옹벽 LED Point 0.7W 720 1.09 2.8

수목 등 수목등 LED 20W 32 0.8 1.82
벤 취 DMX Bar LED 12W 21 0.76 2.8

전망대
DMX Bar LED 12W 166

1.97 2.12
DMX Bar LED 15W 186

승강장 FLOOD LIGHT LED 20W 2 1.51 3.2
모자상 FLOOD LIGHT LED 20W 6 1.55 3.2
합 계 1,133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부산 영도 태종대 내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기존 야간 조명과 통행이

있었고, 추가 조명 설치 없이 2016년 6월부터 23시까지 국민에게 상시야간

개방을 하였으나 어두워 금회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금회 설치하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6.)

ㅇ 본 사업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관조명을

통하여 야간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ㅇ 사업 시행 후 경관조명에 따른 수목생육 영향도 및 이용자 반응을 모니터링 하여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설치 후 3년간 년 1회 이상 수목 경관 조명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수목 성장에 저해가 될 경우 자진 철거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명, 조건부가결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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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08호「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13.12.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저동 2-7번지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1동 신축 및 주차장, 진입로 조성 등

- 대지면적 : 880㎡(공부면적 1,341㎡)
- 건축면적 489.12㎡, 연면적 930.6㎡, 최고높이 14m(3층), 평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외장: 알류미늄 복합패널, 현무안, 스톤코트)

- 용도 1층(휴게음식점), 2층(일반음식점), 3층(다가구주택)
- 수목식재면적 48.29㎡(동백나무 등 교목 11주, 회양목 40주 식재)

- 옥외콘크리트 포장(주차장 10대)

- 오수분뇨처리 : 공공관로와 직결방식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44m 이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원지형보존,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원지형 보존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해정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및 인근 소나무 숲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ㅇ 동일 지번(강릉시 저동 2-7번지)에 가설건축물(6m×3m, 경량철골구조)설치 건에

대하여 2015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15.7.22.) 결과 ’사업

예정지역은 경포호 및 방해정(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0호) 인근 소나무 숲
지역으로 건물 신축 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부결되었음.

< 2015년 제7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前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7.15.)
ㅇ 주변식생은 경내 진입도로를 따라 강릉방해정(시도유형문화재 제50호)과

연계된 수려한 소나무숲을 이루고 있으며, 우측 경포호의 수경관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온 장송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우 양호한
녹지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ㅇ 가설건축물 축조(6m×3m의 컨테이너) 시 경관이미지에 따른 가로경관의

시각적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이질적 형태와
위치선정으로 경관의 질적 저하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보류 11명



안건번호 천기 2018-10-04

4.「연기 봉산동 향나무」주변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가. 제안사항

「연기 봉산동 향나무」주변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연기 봉산동 향나무」 주변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1982.1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ㅇ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

- (시점)조치원읍 봉산리〜(종점)전동면 심중리

ㅇ 사업내용 : 도로신설(국도1호선)
- 연장 : L=7.99km(본선 L=7.50km, 연결로 L=0.49km)

- 폭원 : B=20.0m(4차로)

- 주요시설 : 교량 6개소/495m(본선 5개소/295m, 연결로 1개소/200m)
교차로 4개소(입체교차/3개소, 평면교차/1개소)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3.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이격(1, 4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허용기준 4구역(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도로, 교량 등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연기 봉산동 향나무」주변 조치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0.)

ㅇ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은 조치원 읍내로 통과하는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줄이고자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시행하고 있음.
ㅇ 계획 중인 조치원 우회도로의 규모는 4차로(연장 7.99km, 폭 20m)이며, 설계

노선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에서 50m 이격된 1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됨.
ㅇ 만일 이 계획에 따라 우회노선이 신설되면, 천연기념물 향나무는 도로의

아래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생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 도로의 규모로 인해 문화재(향나무와 주변 생육지역)에 위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위치도



□ 설계도(종·횡단면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도로건설은 향나무 생육 및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적 3,182㎡

전기카트장
조성

(2,3구역)

포장

(2,386㎡)

아스콘포장 75mm

보조기층
(폐골재 마감) 150mm

트랙조성
폭 6m, 길이 261.2m

충격흡수용 폐타이어 설치 트랙경계부

식재 지역향토수종 식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54㎡

안건번호 천기 2018-10-05

5.「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

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6-7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11.1.13. / 2011.6.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번지, 112-5번지

ㅇ 사업내용 : 전기카트장 조성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신축
(2구역)

구조 경량철골구조

최고높이 4.8m(지상1층)

터파기
최고 0.5m

(오수관 매설→시 오수관 연결)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3m 이격, 「제주

서귀포 산방산」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278m 이격(2,3구역)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2,3구역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5.)

ㅇ 신청지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신축될 시설은 용머리해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용머리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화산쇄설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하지만 신축시설이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서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의견 / 2018.10.19.)



ㅇ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주

산방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상 2구역과
3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ㅇ 해당 신청행위가 문화재 경관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르면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특유의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내용의 신설·

운영은 장기적으로 주변 자연경관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그 외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화재 지역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유산의 품격과 경관을 저해하며 관람객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이 도출되었음.

ㅇ 따라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에서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전기카트장 시설 조성은 소음·진동·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인공시설

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단됨. 또

한 탐방객들의 이동통로와 연접하여 있어 향후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위
치에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사업구분 <당초 신청안>
 위원회 심의안 / 부결

<2018.9.19>

금회 신청안

<2018.10.24>

수정교 해당없음 인도교 신설(2개소) 기존 교량 폭 2m 확장

안건번호 천기 2018-10-06

6.「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사업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8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8.9.19.)에서

’법주사 주변 과도한 인공시설물 신설은 문화재 보존 및 명승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금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1호「속리산 법주사 일원」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속리산 법주사 내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ㅇ 사업내용 : 교량 확장 및 개축 등

① 수정교 폭 2m 확장 및 양쪽 난간 재설치
- 슬라브 보강 씰링보수, 받침장치 설치

- 교량 외부 석재 마감(혹두기, 문경석)

- 교대 양안 2개소 설치(폭 2.6m, 높이 1.9m)
② 기존 세월교 철거 후 동일 위치에 높이를 높여 개축(B=3.5m, L=20m)

③ 속리2교∼세월교까지 기존 보도블록 철거 후 칼라아크콘 포장(B=3.4m, L=578m)

④ 속리2교(L=19.4m), 속리3교(L=22m) 양쪽 난간 화강석으로 재설치
ㅇ 세부내용



B=2m L=21.5m
(당초) L= 19.4m, B=6m
(변경) L= 19.4m, B=8m

세월1교 해당없음 (개축)B=3.5m L=20m (개축)B=3.5m L=20m

세월2교 
<신설>

B=3.5m L=25.0m
<신설>

B=3.5m L=25.0m
해당없음

속리2교 해당없음 해당없음
난간 재설치

L=19.4 (기존규모)

속리3교 해당없음 해당없음
난간 재설치

L=22.0(기존규모)

사내보 
자연석

쌓기 신설
B=18.6m L=2.1m B=18.6m L=2.1m 해당없음

투수흙포장 
신설

B=3.0m L=245.6m B=3.0m L=245.6m 해당없음

자연형 보 
신설 

B=12~13m L=10m
(4개소)

B=12~13m L=10m
(2개소)

해당없음

여울 신설
B=12m L=20m

(2개소)
B=12m L=20m

(1개소)
해당없음

칼라아스팔트 
포장 신설

해당없음 B=3.4m L=578m
(아스팔트 → 황토색 아스콘)

B=3.4m L=578m

저수
호안
정비

* 자연석 쌓기
(좌안)H=1.2m,L=578.0m
(우안)H=1.2m,L=578.0m
*생태수변지역 관찰로 신설
B=2.0m, L=324.0m

*판석 놓기
B=3.0m, L=60.0m

*징검다리 10개 놓기
크기 : 2.4x1.0x0.9 

*자연석계단 6개소 설치  
B=3.0m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천 중심
인도교 
신설

B=2m L=17.5m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인공구조물 신설은 없애고 기존 규모 개축과 소규모 교량 확장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문화재위원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1.)



ㅇ 신청 사업은 제9차 위원회에 심의 신청 사항 중 신설사업(교량, 보, 여울 신축 등)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기존 교량을 소규모적으로 확장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제9차 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9.11.)

ㅇ 명승 제 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황봉과 관음봉을

연결하는 일대로, 자연이 물려준 아름다운 경치와 바위들, 그리고 법주사 경내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펼쳐져 있는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ㅇ 신청 사업은 명승 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하천 횡단교량 및 보와 여울 등을 조성하는

건으로, 제안된 구조물은 당해 문화재의 장소성 및 전통성 유지를 제고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와 여울 설치는 주변 자연생태환경 및 수문체계, 경관과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당초 신청(안)에 대한 문화재위원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6.5.)

ㅇ 명승 제 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황봉과 관음봉을
연결하는 일대로, 자연이 물려준 아름다운 경치와 바위들, 그리고 법주사 경내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펼쳐져 있는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ㅇ 본 건은 법주사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교량(2개소)설치, 보(5개소)설치, 여울(2개소)
설치, 탐방로, 수변 관찰로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보와 여울 신설은 사찰의 장소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한편 교량, 탐방로, 수변관찰로 등의 신설은 향후 법주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동하여
수립 될 종합정비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 후 논의될

사항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구분
1차 신청/부결

(2018.9.19.)

금회 신청

(2018.10.12.)
비고

대지면적 4,313㎡ 4,313㎡

건축면적 106.38㎡ 99.32㎡ (감)7.06㎡

연면적 99.32㎡ 99.3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구조 변경

지붕형태 평지붕(옥상녹화) 경사지붕 지붕형태 변경

건물높이(층수) 4.9m(1층) 4.9m(1층)

용도 소매점 및 제과점 소매점 및 제과점

안건번호 천기 2018-10-07

7.「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관광농원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8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8.9.19.)에서

’쇠소깍 하천방향으로 인접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 및 명승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현지

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8호「제주 서귀포 쇠소깍」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16.6.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관광농원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1번지

ㅇ 사업내용 : 소매점 등 1동 신축 및 주차장, 진입로 조성 등



주차장 409.54㎡(20대),
쇄석깔기

409.54㎡(20대),
쇄석깔기

진입로 길이 17m, 폭 6m
쇄석깔기

길이 17m, 폭 6m
쇄석깔기

오수처리시설 3㎥/1일
(BOD 20ppm)

3㎥/1일
(BOD 10ppm)

오수처리
수질강화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47.6m 이격(허용기준 2·3구역)

구분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 구역 ㅇ 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ㅇ 농·임업에 한해 1,000㎡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사업은 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시 검토의견을 반영한 관광농업 사업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항 등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반영사항>

- 효돈천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멀리하여(사업부지를 2구역에서 동측

3구역으로 위치 변경) 문화재구역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시각적 강도를
완화시킴. * (당초) 이격거리 12.5m → (변경) 이격거리 47.6m

- 사업부지 내 비닐하우스를 차폐할 수 있는 황칠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수목과

어울리도록 자연경관을 향상시킴.
- 오수처리 후 방류 수질을 20PPm에서 10PPm(1급수)로 정화강도를 높여

자체침투조를 거쳐 자연 흡수되도록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약화시킴.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10.16.)

  ㅇ 신청사업은 당초보다 사업부지 동측 3구역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늘어났고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7.06㎡ 감소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사업부지 내 비닐하우스를 차폐할 수 있는 황칠나무를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목의 규격을 크게 하고 인접한 지역의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배식과 일부 훼손된 돌담을 보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인 자체침투조가 쇠소깍의 문화재 보전에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2018년 제9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9.13.)

  ㅇ 신청사업은 제주 서귀포 쇠소깍으로부터 12m 이격된 곳에 농어촌정비법

(제81조～85조)에 따라 농어촌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관광농업사업이며, 이에 따른 건축물 신축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임.

ㅇ 효돈천 방향으로 신축 예정인 소매점은 효돈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지 동측 3구역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며,
ㅇ 효돈천과 인접된 비닐하우스는 효돈천의 자연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자체침투조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은 BOD 10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치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가결 11명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안건번호 천기 2018-10-08

8.「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2017.12.18.)」시행함에따라「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반영하고 허용기준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ㅇ 제천시 주민의견 수렴(기간 : 2017.12.21∼2018.10.10) 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0호「제천 의림지와 제림」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ㅇ 지 정 일 : 2006.12.4.

(3) 신청내용

ㅇ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ㅇ 제천시의 신청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천시민의 건축규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규제를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조정안이라고 판단됨.

① 일관된 건축기준으로 구역을 단순화 시킴 (4개 구역 → 3개 구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허용기준

구역

1구역 1구역 변경없음
2구역 2구역 변경없음

3구역
3구역

3구역을 4구역으로 통합하고

4구역을 3구역으로 명칭 변경4구역

- 제천 의림지 북쪽의 기존 3구역의 허용기준(평지붕 12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최고고도지구(최고높이
12m 이하로 지정)로 더 강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변경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2017.12.8. 문화재청 훈령 제449호)에 따라 공통사항 적용.

- 1구역(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1구역(개별심의)로 변경함
-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높이(미터) 규정으로 통일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처리시설’로 명칭 변경

- 공통사항을 반영함

마. 참고자료 (자문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28.)
ㅇ 문화재 지정구역 일원 ‘문화재 영향검토 처리실적’ 등을 파악하여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제천 의림지 및 제림(명승 제 20호)’의 경우 역사문화명승으로 중점경관관리
지표인 조망성과 일체성(의림지가 가지는 문화적 요소 포함)측면에서 검토

하여야 하는 바, 첫째, 현 의림지 남동쪽의 지역(산 32-20 일원)의 경우

토지소유자 파악 및 의림지로의 진입동선을 주 조망 축으로 설정한 가시권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현 의림지와 의림지 북쪽의 지역(현 3,4구역) 내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는 지점(경관포인트)에서의 경관분석(외부에서 의림지를

바라본 경관 및 의림지에서 외부를 바라본 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화재 관리단체> 의견/ 2017.12.12.)

ㅇ 의림지 북쪽 일원이 현재 최고고도지구(12m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매장문화재 분포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처리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3 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허용)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허용)

4 구역 제천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바. 참고자료(기존 고시 현황)

ㅇ 명승 제20호「제천 의림지와 제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1.5.)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1명



소재지
기 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 조정 신청면적 조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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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8. 1. 4.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18. 4.11.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

- ’18.6.10.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1차) 개최(2018년 적정성 검토대상 선정,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등 65건)

- ’18.7. 3.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문화재청→지자체)

- ’18.7.13.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18.7.18.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2차) 개최(2018년 적정성 검토대상 확정,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등 4건)

- ’18.8.30.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번지 하천변 일원

ㅇ 지 정 일 : 1964.1.31.

(3) 신청내용 : 보호구역 조정 33필지 26,778㎡
(단위 : ㎡)



(㎡) (㎡) (㎡) (㎡) (㎡) (㎡)
서귀포시
강정동

33 27,575 26,778 33 27,575 26,778 - - -

(4) 조정사유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범위가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민원 및 의견이 제기되어

2017년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에 녹나무가 자생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보후구역

조정 및 해제검토가 필요함

라. 검토의견 (******)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강정천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녹나무가 자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2004년 지정구역 확대 및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 구역 조정의 사유로 2008년 지정구역 및 보호

구역 일부를 축소 조정한 바 있음.

ㅇ 2017년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현재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에 녹나무가 자생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대부분 서귀포시가 매입, 공유지로 보호되고 있음을 감안,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자생지 본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구역 조정현황

구 분 지정당시 2004년 2008년

지정구역 1필지 2,218㎡ 33필지 386,690㎡ 32필지 383,896㎡

보호구역 - 54필지 60,106㎡ 33필지 26,778㎡

-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현황

(2008년) 19,040㎡(전체면적의 71%) → (2018년 현재) 2,787㎡(전체면적의 10%)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서)

(*** 문화재위원, *** 前도문화재위원, *** 관계전문가, 2018.8.30., 9.20.)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위치 중 인근에

자생하는 녹나무가 없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범위 조정이 필요한 주변 33필지

(26,778㎡)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8.10.19.)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현재 녹나무가 자생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해당지역은 대부분 하천 및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2008년 

고시당시
2018년 

현재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2892 전  1,481  889 *** 이충희

2993 수  1,507  1,507 제주(상하수도본부)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3 수  705  705 제주(상하수도본부)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1 전  780  7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50 답  1,914  1,914 *** 제주특별자치도

2651 답  1,888  1,888 *** 제주특별자치도

2992-2 도  89  89 서귀포시 서귀포시

3017-1 답  235  235 *** 이중립

2649 답  1,593  1,593 *** 제주특별자치도

2652 답  344  344 *** 제주특별자치도

2658 답  784  784 *** 강성흡

2657 답  734  734 *** 제주특별자치도

2656 답  238  238 *** 강성흡

2655 답  1,028  1,028 *** 제주특별자치도

2662-1 답  1,303  1,303 ***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61 답  655  655 ***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69-1 답  139  1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68 답  625  6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62-2 답  793  793 ***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67 답  665  6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69 답  1,088  1,0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61-1 답  645  645 *** 제주특별자치도

2663 답  698  698 ***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61-2 답  846  846 *** 제주특별자치도

2666 답  734  734 *** 제주특별자치도

2664 답  506  506 ***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65 답  992  992 *** 제주특별자치도

2671 답  952  952 *** 제주특별자치도

2670 답  628  628 *** 제주특별자치도

2672-2 답  641  641 *** 고복영

2672-1 답  892  8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번분할

2672-5 도  150  150 서귀포시 서귀포시

2885 답  1,303  1,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계(보호구역) 33필지 27,575 26,778

있음에 따라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향후 해당 위치에 대한 개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여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재

주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바.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대상 : 33필지 26,778㎡
ㅇ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위치도 및 사진자료



□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문화재보호구역 위치도

□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보호구역 지형도면 상세



□ 하류 마지막 녹나무 주변 확대 위치도

마지막 수목

□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보호구역 지형도면 상세(사유지 표시)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소재지
기지정(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면적

보호구역 해제
신청면적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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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75호「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필지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18. 1. 4.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18. 6.10.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1차)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선정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등 65건)

- ’18. 7. 3.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지자체)
- ’18. 7.13.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안동시 → 문화재청)

- ’18. 7.18.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2차)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확정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등 4건)

- ’18. 10. 12.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5호「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번지

ㅇ 지 정 일 : 1966.1.13.

(3) 신청내용 :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2필지 561㎡
(단위 : ㎡)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244-1 학 5,098 1,111 국(건설부)

744-1 도 671 523 국(건설부)
229-1 답 123 89 국(건설부)

231 유 228 228 국(건설부)

230-3 전 270 202 국(건설부)

232-1 전 282 103 국(건설부)
230-4 도 18 8 국(건설부)

723-3 천 1,648 554 국(건설부)

744 도 2,648 554

계(보호구역) 9필지 10,986 3,372

필
지

지적
(㎡)

지정
면적
(㎡)

필
지

지적
(㎡)

지정
면적
(㎡)

필
지

지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

지정
면적
(㎡)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9 10,986 3,372 1 7 7 1 1,438 554 9 8,345 2,825

(4) 조정(필지조정)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 필지(용계리 744번지)해제 및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용계리 247-4번지)추가지정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 지정 필지 추가지정 및 문화재

보호구역 밖 지정필지를 해제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전영우 문화재위원, 차병진 문화재전문위원, 정종수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0.12.)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필지조정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1필지 7㎡)를 추가지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밖
지정필지(1필지 554㎡)를 해제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호구역 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대상과 범위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08.10.9.고시)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244-1 학 5,098 1,111 국(국토교통부)

744-1 도 671 523 국(국토교통부)

229-1 답 123 89 국(국토교통부)

231 유 228 228 국(국토교통부)

230-3 전 270 202 국(국토교통부)

232-1 전 282 103 국(국토교통부)

230-4 도 18 8 국(국토교통부)

723-3 천 1,648 554 국(국토교통부)

247-4 유 7 7 국(국토교통부)

계(보호구역) 9필지 8,345 2,825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및 조정(필지조정) 관련 자료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현황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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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호)

ㅇ 신청목적 : 매사냥 전승활동

ㅇ 허가사항 : 참매 포획 및 사육

ㅇ 개 체 수 : 1개체

ㅇ 포획지역 : 대전 동구 이사동 야산 일원

ㅇ 포획기간 : 2018.10.1. ∼ 2018.2.28.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산양 증식을 통한 서식지 복원

ㅇ 허가사항 : 산양 증식 및 사육

ㅇ 개 체 수 : 1개체

- 한국산양보호협회 2018년도 8월 증식개체

ㅇ 사육장소 : 한국산양보호협회장 사육장(강원도 양구군)

ㅇ 사육기간 : 2018.9.27. ∼ 2023.9.26.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처리

ㅇ 허가사항 : 산양 폐사체 매장

ㅇ 개 체 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ㅇ 허가사항 : 매 폐사체 박제

ㅇ 개 체 수 : 1개체

ㅇ 박제일련번호 : 2018-인천-52

ㅇ 보관장소 :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교육홍보실(인천 연수구)

<허가>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노랑부리저어새 폐사체 소각 <허가>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10-11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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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

ㅇ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

ㅇ 개 체 수 : 1개체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 개체별 분자생물학적 연구 및

DNA염기서열 분석

ㅇ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근육조직 채취

ㅇ 개 체 수 : 2개체

ㅇ 허가기간 : 2018.10.8. ∼ 2018.11.7.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독수리 전시 및 관람

ㅇ 허가사항 : 독수리 이송 및 사육

ㅇ 개 체 수 : 4개체(기 허가개체(쥬쥬동산 동물원 기증)

ㅇ 사육장소 : 알파카월드 사육장(강원 홍천군)

ㅇ 사육기간 : 2018.10.10. ∼ 2023.10.9.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수리부엉이 전시 및 교육

ㅇ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박제

ㅇ 개 체 수 : 2개체

ㅇ 박제일련번호 : 2018-충남-13∼14

ㅇ 보관장소 : 부엉이박물관(충남 천안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등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야생동물 병리부검 등 질병 모니터링 연구

ㅇ 허가사항 : 참매 등 폐사체 부검 후 소각

ㅇ 개 체 수 : 10개체

- 참매 4, 큰소쩍새 1, 칡부엉이 1, 원앙 1, 올빼미 1,

수달 1, 새매 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등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연구

ㅇ 허가사항 : 원앙 등 9종에 대한 포획, 시료채취 후 방사

ㅇ 개 체 수 : 9종 최대 100개체(지역별)

- 원앙(327호), 노랑부리백로(361호), 수리부엉이(324-2호),

두루미(202호), 독수리(243-1호), 황새(199호), 고니(201-1호),

큰고니(201-2호), 흑기러기(325-2호)

ㅇ 허가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논산시 일원

ㅇ 허가기간 : 2018.10.12. ∼ 2018.12.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산양의 개체군 형성 및 행동권 파악 연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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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ㅇ 허가사항 : 산양 발신기 부착 후 방사

ㅇ 개 체 수 : 6개체

- 종복원기술원 구조·증식 2개체, 산양보호협회 구조·증식

4개체(기 허가개체)

ㅇ 방사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남천계곡 일원

ㅇ 허가기간 : 2018.10.12. ∼ 2018.11.11.까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큰소쩍새 폐사체 소각

ㅇ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

ㅇ 개 체 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재두루미 종보존 및 교육·전시

ㅇ 허가사항 : 재두루미 이송 및 사육

ㅇ 개 체 수 : 1개체(기 허가개체(경성대 조류관 기증)

ㅇ 사육장소 : 서울대공원 큰 물새장(경기 과천시)

ㅇ 사육기간 : 2018.10.15. ∼ 2023.10.14.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03호

수달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수달의 증식·복원 연구

ㅇ 허가사항 : 수달 이송 및 사육

ㅇ 개 체 수 : 2개체(한국수달보호협회 구조·치료개체 기증)

ㅇ 사육장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사육장(경북 영양군)

ㅇ 사육기간 : 2018.10.16. ∼ 2023.10.15.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연구를 위한황새 사육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영양읍고월길 23(멸종위기종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18.10.8. ∼ 2023.10.7.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사육

- 사업위치 : 과천 서울대공원황새마을

- 허가기간 : 2018.10.8. ∼ 2023.10.7.까지

- 허가조건 : 이송계획에따라이송후격리조치하여질병검사 실시

후 사육 실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주차장 부지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154-4번지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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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 : 2018.10.1. ∼ 2018.10.31.까지

-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 전(10월말)까지완료하여야 함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농사용 성토(1m) 및창고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7~11번지

- 허가기간 : 2018.10.5. ∼ 2018.10.31.까지

- 허가조건 : 농사용 창고는 불허하며, 성토는 겨울철새 도래 전

(10월말)까지완료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업용수확보를 위한굴착 1공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520-2

- 허가기간 : 2018.10.15.∼ 2018.11.15.까지

- 허가조건 :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문화재구역에 유입되지 않

도록 대책마련 후 강서구 승인받아 시행하고 조속

히완료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업용수확보를 위한굴착 1공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520-1

- 허가기간 : 2018.10.15. ∼ 2018.11.15.까지

- 허가조건 :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문화재구역에 유입되지 않

도록 대책마련 후 강서구 승인받아 시행하고 조속

히완료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단독주택건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화도면 여차리 산155-2

- 허가기간 : 2018.10.4. ∼ 2020.10.30.까지

- 허가조건 : 3m 이상의 자연석쌓기 및 절성토 발생부분은 첨부

한 설계도면에따라시행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부지 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송촌동 556-37번지외 2필지

- 허가기간 : 2018.11.1. ∼ 2019.9.30.까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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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부지 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송촌동 산21-4번지외 3필지

- 허가기간 : 2018.10.8.. ∼ 2019.10.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장부지 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송촌동 산21-4, 산22-4

- 허가기간 : 2018.10.8. ∼ 2019.10.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농로포장

- 사업위치 : 전북 무주군설천면 장덕리 85-2외 11필지

- 허가기간 : 2018.10.15. ∼ 2018.11.30.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구 분 내 용
마을입구 정비 표지석 1개소, 마을 종합안내판 1개소
교량개체 교량 1개소
도량경관정비 관목식재 6,064주, 하부편석붙임 866㎡
마을공동시설경관정비 벽화 216㎡, 도색 216㎡
연석대 주변 경관정비 잔디블럭포장 142㎡, 휀스 19경간, 가드레일 45경간
옻샘주변 경관정비 목재데크설치 42㎡, 조경석 설치 13Ton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천향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ㅇ 허가기간 : 2018.10.2. ∼ 2019.10.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1479-2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거리 0m)

- 사업내용

대지면적 654㎡, 건축면적 140.96㎡, 건축연면적 291.52㎡

건물높이 11.9m(박공지붕, 지상3), 철근콘크리트조

ㅇ 허가기간 : 2018.9.20. ∼ 2019.6.30.까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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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일원

(문화재 구역 내)

- 사업규모

비탈면보강공 : 1구간 L=83.2m(1,914㎡),

2구간 L=12.5m(269㎡)

도로확폭 및 평면곡선반경 확대구간(R=10→R=15m)

L=118m / B16m~10m

ㅇ 허가기간 : 2018.9.20. ∼ 2020.1.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흑산 홍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공사

-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80-16일원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거리 0m)

- 사업내용

선착장숭상(T=0.3m, L=177m) 642.9㎡, 데크설치 127.87㎡

물양장확장(T=0.3m, L=27.7m) 169.18㎡

반중력식옹벽 L=36.2m, H3.76m

ㅇ 허가기간 : 2018.9.20. ∼ 2019.1.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축전지 보관실 설치

- 사업위치 :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55(동도), 헬

기장하부 (문화재 보호구역 안)

- 사업내용

축전지 보관실(3m*9m, H1.8m), 바닥콘크리트(3m*9m, H20㎝)

ㅇ 허가기간 : 2018.10.8. ∼ 2018.11.30.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푸조나무 1주 제거

-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60-1, 인동

숲 (문화재 보호구역 안)

- 사업내용 : 푸조나무(R61, H12) 1주 제거

ㅇ 허가기간 : 2018.10.8. ∼ 2018.10.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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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사 업 명 : 진입로 조성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990-4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24m)

- 사업내용

대지조성 및 포장 면적 87㎡(콘크리트 포장)

기존돌담헐기(L=30m) 및돌담쌓기(L=26m, H1m)

ㅇ 허가기간 : 2018.10.10. ∼ 2019.12.31.까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도로확장 등)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564, 546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67m)

- 사업내용

도로(콘크리트) 포장 565.78㎡(기존 372.78㎡+확장193㎡)

도로굴착(오수관매설) 269m(매설 후 기존아스콘 포장 복구)

ㅇ 허가기간 : 2018.10.22. ∼ 2019.12.31.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조형물(조각작품)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제2회 한중 교류전 개최에 따른 전시 조

형물 설치

· 크기 : 1,500×1,500×7,000mm(기초 400mm)

· 재료 : 스테인리스 스틸, 자연석

· 설치장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입구 주차장 옆

잔디밭

ㅇ 허가기간 : 2018.10.10. ∼ 2018.12.31.까지

<허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바닥분수 및 기계실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7-4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바닥분수(D34m), 계류 및 조형물(H=3.0m) 설치

· 기계실 콘크리트 박스 지하매립(깊이 3m* 폭 5m* 길이5m),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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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노출부 높이(0.75m) , 기계실 철재 보호난간설치

(L= 26m, H=1.24m), 기계실 차폐용 수목식재(화살나무

234주, 꼬리조팝 416주, 단풍나무 1주)

ㅇ 허가기간 : 2018.10.2. ∼ 2018.12.31.까지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영월 청령포 내 화장실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번지 1호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존 재래식 화장실 철거 후 지형 원상복구,

위치변경하여 수세식 화장실 신축

1) 철거 : 벽돌조 한식기와 화장실(지상1층, 높이 5.3m, 24.73㎡)

2) 신축 : 화장실1동신축, 지상1층(높이5.4m), 콘크리트+조적조(한식와가)

- 바닥면적 및 오수처리시설 : 29.25㎡/ 10ton

3) 주변정비 : 화장실 접근로 데크 설치(길이 50m, 폭 2.4m)

ㅇ 허가기간 : 2018.10.15. ∼ 2019.12.30.까지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

1) 기허가 내용

․ 신청목적 :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전시 및 증식

․ 허가내용 :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사육

․ 허가개체 : 2개체

․ 허가기간

- 흰꼬리수리 : 2013.7.8. ∼ 2018.7.7.까지

- 수리부엉이 : 2013. 8.26. ∼ 2018. 8.24.

2) 변경허가내용

․ 허가기간 : 2018.7.8. ∼ 2023.7.7.까지

․ 변경허가 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육기간

연장으로 기존 허가된 개체별사육기간을 조정·통합하여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육기간 연장

1) 기허가 내용

․ 신청목적 : 원앙 사육

․ 허가내용 : 원앙 사육 및 증식

․ 허가개체 : 2개체

․ 사육장소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642-561

<허가사항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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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 : 2013.4.30. ∼ 2018.3.31.까지

2) 변경허가내용

․ 사육개체 : 50개체(48개체증식)

․ 허가기간 : 2018.4.30.∼2023.3.31.까지

․ 변경허가 사유 : 사육기간 도래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및 증식개체 사육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96번지

- 허가기간 : 2017.8.16 ∼ 2019.12.31.까지

- 허가조건 : 공사시 11월~2월은 중장비투입 공종 중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생태탐방선 운항

- 사업위치 : 사하구 을숙도~화명생태공원(14km구간)

- 허가기간 : 2013.10.25. ∼ 2019.10.30.까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성산일출봉 정상 이동통신 공용화중계기 시설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산78외

6필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

- 사업내용

1) 기허가 내용

전기통신관로(50㎜*2공, 585m), 전기통신멘홀(1m*1m, 4개)

안테나 4기, 장비 2기 신설

해당필지 : 성산리 산78, 79, 85

2) 변경허가 내용

전기통신관로(50㎜*2공, 585m), 전기통신멘홀(1m*1m, 4개)

안테나 4기, 장비 2기 신설

해당필지 : 성산리 산78, 79, 85, 115-2, 116-2, 117-2, 122-5

ㅇ 허가기간 : 2018.7.16. ∼ 2018.12.31.까지(변경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거리 1m)

<허가사항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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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1) 당초 : 독도(동도) 독도등대

2) 변경 : 독도(동도) 독도등대 인근 통신용 철탑

- 설치제원

1) 기허가 내용(변경없음)

경보단말 : 소형경보사이렌(600W) / 함체크기: W450*H790*D460

정지향성혼스피커 크기(W599*H419*D525)

위성수신안테나 : 파라볼라안테나 1.2m

ㅇ 허가기간 : 2018.7.19.∼ 2018.12.31.까지(변경없음)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청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산62번지 외 6필

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0m)

- 사업내용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석축쌓기, 경관

용벽 등

1)기허가 내용

설악10-00-06(산12-21) : 낙석방지책 L=30m, H3.5m, L형측

구식 옹벽 L=30m, H1.3m

설악10-03-01(산263) : 석축쌓기 L=10m, H2.0m, 낙석방지

망 L=24m, H12.0m

설악10-03-02(산263, 산12-29, 산12-31, 산62-2) : 석축쌓기

L=17m, H1.0m, 낙석방지망 L=40m, H12.0m

설악10-03-03(산62-2) : 낙석방지망 L=40m, H12.0m, 경관

옹벽 L=13m, H5.0m

설악10-03-04(산62-2) : 낙석방지책 L=16m, H3.5m, 낙석방

지망 L=42m, H12.0m

설악10-03-05(산62-1, 산62-2) : 낙석방지망 L=30m,

H15.0m, L=40m, H12.0m

2) 변경허가 내용

산12-21(9구간) : 낙석방지책 L=116m, H3.5m / L형측구옹벽

L=116m, H1.3m / 석축쌓기 L=140m, H2m / 낙석방지망

L=74m, H6.5m / 낙석방지휀스 L56m, H2*W1.5

산263(2구간) : 낙석방지망L29m, H12m / 석축쌓기L=50m, H2m

10-03-02구간(4필지) : L=44m, H12m/ 석축쌓기 L=20m, H1m

산62-2(2구간) :낙석방지망 L=72m, H12m / 낙석방지책

L=16m, H3.5m

<허가사항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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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5(2필지) : 낙석방지망 L=31m, H15m /L=40m, H12m

10-03-06(산62) : 낙석방지망 L=83m, H10m

10-03-07(2필지) : 석축쌓기 L=40m, H2m

ㅇ 허가기간 : 2018.6.30. ∼ 2018.12.31.까지(변경없음)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지 조성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1122-6 외 5필

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0m)

- 사업내용

1) 기허가내용

사업면적 : 1,485㎡

주차장 조성(대 소형등 48대), 잔디식재 및 수목이식(19주)

간이화장실 1개소(3.64㎡), 휴게용컨테이너시설 1개소(18㎡)

2) 변경허가 내용

사업면적 : 3,253㎡

주차장 조성(대 소형등 48대), 잔디식재 및 수목이식(36주)

간이화장실 1개소(3.64㎡), 휴게용컨테이너시설 1개소(18㎡)

ㅇ 허가기간 : 2018.9.10. ∼ 2019.2.28.까지(변경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비자림 주차장 조성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0 외 1

필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0m)

- 사업내용

1) 기허가내용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조성 11,790㎡, 주차면 73면

토공(흙깍기 675㎡, 사토 774㎡)

L형측구 : (형식-1) L=1,160m, (형식-2) L=24m

반중력식옹벽 L=24m, H2m,

2) 변경허가 내용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조성 11,790㎡, 주차면 73면

토공(흙깍기 1,198㎡, 사토 1,356㎡, 연약지반 기초지정 536㎡)

L형측구 : (형식-1) L=1,160m, (형식-2) L=0m

옹벽 L=22.2m, H1m, 전석설치 : L=20m

ㅇ 허가기간 : 2018.7.1. ∼ 2018.12.31.까지(변경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63호 ㅇ 신 청 인 :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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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구드래

일원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여 구드래 일원 내 조각공원 경관조명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내)

ㅇ 당초 허가사항 : 조각공원 내 야간경관조명 6종 241개 설치

- 공원내 보안등 : LED 35W/4.000K 15개

- 볼라드 조명 : LED 10W/3.000K 38개

- 수목 투광조명 : LED 10W/3.000K 21개

- 조각품 투광조명 : LED 8W/3.000K 135개

- 야외무대 투광조명 : LED 24W/4.200K 12개

- 꽃조명 : LED 1W/ 20개 (white)

ㅇ 변경 허가사항 : 37개 조명기구 추가설치

품명 규격
수 량 금회허가사항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보안등
LED

35W(4000K)
15개 25개 (증) 10개

볼라드조명
LED

10W(3000K)
38개 48개 (증) 10개

수목조명
LED

10W(3000K)
21개 29개 (증) 8개

조각품투과조명
LED

8W(3000K)
135개 144개 (증) 9개

야외무대투광조명
LED

24W(4200K)
12개 12개 -

꽃조명
LED

1W(WHITE)
20SET 20SET -

합 계 241개 278개 (증) 37개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접수 11명


